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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(각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를 말한다)또는 재적의원 5제29조(의안의 제출ㆍ발의)
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원이 발의하되 대표발의자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안을 제
출할 수 있다.

②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접수된 의안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시 비공개 목록은 의장이 정한다.


